
대사

일일
별징
수부
등재

* 참고사항
 1) 발 의 : 결정결의 등록 시 입력한 결의일자에 해당
 2) 수납부(체납부)등재 : 결정결의 등록 시 입력한 등재일자에 해당
 3) 징수부등재 : 결정결의 등록 시 입력한 등재일자에 해당
 4) 납 기 : 결정결의 등록 자료 중 최소 납기일자와 최대 납기일자를 표시
           (가산금의 경우 조정 당시 납기일자(현재 납기일자 아님) 중 최소 납기일자 와 최대 납기일자를 표시)

시세외일반 징 수 결 정 결 의 서

결   재 발              의   년         월         일 인

징수관

과  장

수납부(체납부)등재

징수부        등재

 과오납금     정리팀  장

  년         월         일 인

  년         월         일 인

  년         월         일 인

고지서 발부

감액 통지일

납       기

  년         월         일 인

      년         월         일부터

     년         월         일까지

세

입

과

목

장

관

항

목

세외수입

경상적세외수입

재산임대수입

공유재산임대료

세 입 년 도

납       기

연도           월(기)분     세입

본      세 가  산  금 합      계

세       액                 원                 원                 원

결정세액

납세인원

적

요 내역 이면(별첨)과 같음

2018 12 04

2018 12 04

2018 12 04

2018 12 03

2018 12 31

30,172,470 0 30,172,470

금30,172,470원

(금삼천일십칠만이천사백칠십원)

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(신문로2가)

디얼루어(차용이)

월(기)분 [시일반]시유재산임대료2018.12

주무관

(복수건일 경우 납기의 최소/최대값 표시)



대사

일일
별징
수부
등재

* 참고사항
 1) 발 의 : 결정결의 등록 시 입력한 결의일자에 해당
 2) 수납부(체납부)등재 : 결정결의 등록 시 입력한 등재일자에 해당
 3) 징수부등재 : 결정결의 등록 시 입력한 등재일자에 해당
 4) 납 기 : 결정결의 등록 자료 중 최소 납기일자와 최대 납기일자를 표시
           (가산금의 경우 조정 당시 납기일자(현재 납기일자 아님) 중 최소 납기일자 와 최대 납기일자를 표시)

시세외일반 징 수 결 정 결 의 서

결   재 발              의   년         월         일 인

징수관

과  장

수납부(체납부)등재

징수부        등재

 과오납금     정리팀  장

  년         월         일 인

  년         월         일 인

  년         월         일 인

고지서 발부

감액 통지일

납       기

  년         월         일 인

      년         월         일부터

     년         월         일까지

세

입

과

목

장

관

항

목

세외수입

경상적세외수입

수수료수입

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

세 입 년 도

납       기

연도           월(기)분     세입

본      세 가  산  금 합      계

세       액                 원                 원                 원

결정세액

납세인원

적

요 내역 이면(별첨)과 같음

2018 12 04

2018 12 04

2018 12 04

2018 12 03

2018 12 29

1,038,310 0 1,038,310

금1,038,310원

(금일백삼만팔천삼백일십원)

경기도 시흥시 금오로477번길 24(과림동)

태성사

월(기)분 [시일반]재활용품수거판매비2018.12

주무관

(복수건일 경우 납기의 최소/최대값 표시)



대사

일일
별징
수부
등재

* 참고사항
 1) 발 의 : 결정결의 등록 시 입력한 결의일자에 해당
 2) 수납부(체납부)등재 : 결정결의 등록 시 입력한 등재일자에 해당
 3) 징수부등재 : 결정결의 등록 시 입력한 등재일자에 해당
 4) 납 기 : 결정결의 등록 자료 중 최소 납기일자와 최대 납기일자를 표시
           (가산금의 경우 조정 당시 납기일자(현재 납기일자 아님) 중 최소 납기일자 와 최대 납기일자를 표시)

부가세 징 수 결 정 결 의 서

결   재 발              의   년         월         일 인

징수관

과  장

수납부(체납부)등재

징수부        등재

 과오납금     정리팀  장

  년         월         일 인

  년         월         일 인

  년         월         일 인

고지서 발부

감액 통지일

납       기

  년         월         일 인

      년         월         일부터

     년         월         일까지

세

입

과

목

장

관

항

목

세 입 년 도

납       기

연도           월(기)분     세입

본      세 가  산  금 합      계

세       액                 원                 원                 원

결정세액

납세인원

적

요 내역 이면(별첨)과 같음

2018 12 04

2018 12 04

2018 12 04

2018 12 03

2018 12 31

3,017,240 0 3,017,240

금3,017,240원

(금삼백일만칠천이백사십원)

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(신문로2가)

디얼루어(차용이)

월(기)분 [국세]부가가치세2018.12

주무관

(복수건일 경우 납기의 최소/최대값 표시)


